
국유자연 휴양림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의 

‘공공용시설’인지 여부

1  질의

국유자연 휴양림조성사업 이 「공익사업을위 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（이하

“토지보상법”）」제4조제3호의 공공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

2  회신

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의 공공용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• 공

장 • 연구소 • 시험소 • 보건 또는 문화시설 • 공원 • 수목원 • 광장 • 운동장 • 시장 

• 묘지 • 화장장 • 도축장 그 밖에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，국

가（국립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）에서 전액 국고로 시행하여 국가에서 운용하는 국유자

연휴양림조성사업은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의 공공용시설에 포함된다고 보여 지나，해

당 토지의 수용을 위하여는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

받아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 [2010.06.08. 토지정책과-3049】


